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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거주자원화계정을 통한 송금(투자)보고서

1. 투자자명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담당자명 :                     전화번호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2. 투자내용

가. 신고수리일자 및 신고수리번호 : 

나. 투자국명 : 

다. 투자업종 : 

라. 북한현지법인명 : 

3. 송금상대방

가. 수 취 인 : 

나. 비거주자원화계정 계좌번호 : 

4. 송금(투자)내용

(1)  송금일자 : 

(2)  투자금액 : (KRW)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U$ :                    )

     * 환율은 당일 매매기준율 적용

(3)  투자내용 : 

 5. 첨부서류

- 비거주자원화계정 사본

- 송금(투자)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송금 CABLE, 송금확인서 등)

- 비거주자원화계정을 통한 대부자금의 지급시 거래사실확인서류

   (분양계약서, 매매계약서 등)

※  1) 본 보고서는 송금(투자)후 즉시 제출할 것.

2) 비거주자원화계정을 통한 대부투자의 경우 송금(입금) 및 지급 즉시 각각 제출할 것. 단, 동일자에 송금(입금)과

    지급이 동시처리되는 경우 1회 제출로 갈음함.

     3) 협력사업승인서 또는 신고수리서 원본의 여백에 송금은행의 송금확인을 받을 것.


